
1.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0조(교육훈련 결과 보고)와 관련입니다.

2. 2024년 상반기 민방위교육이 종료됨에 따라 직장민방위대에서는 결산을 실시하고 그 

결과를 2024. 07. 10.(수)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,

3. 아울러 교육 면제 대상자에 대해 면제신청서 및 면제사유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

기 바랍니다.

  ○ 면제 대상

    1)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

    2)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

    3)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·응급 대책·복구 

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

    ※ 교육면제자는 교육연차를 상향하지 않음

붙임  1. 2024년 상반기 직장민방위대 교육훈련 결과보고서(양식) 1부.

      2.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(양식)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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